
서울특별시 광진구

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

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

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         

2015년  10월  30일

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72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
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

록 하여야 하며,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

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

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≪신․구조문 대비표≫

현          행 개        정        안

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

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

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

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

각 호에 따라 광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

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<후단 신설>

1.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

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제2조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.

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

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

하며,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

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

하여야 한다.

1.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

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

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

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

위촉한다.


